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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자

주 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, 중한 질병 또는 부상,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,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

력, 화재,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지원기준

소득기준

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

1,458,609 2,445,063 3,146,025 3,840,810 4,518,386 5,180,253 5,835,444

※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(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)

재산기준

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

금액(만원) 241 152 130

※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(단,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)

신청방법 및 지원절차

신청방법 : 보건복지부 : 보건복지콜센터 '희망의 전화 129'(국번없이) / 강진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 ,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

지원절차 : 지원요청ㆍ신고⇒현장확인ㆍ선지원⇒사후조사⇒적정성심사⇒사후연계

기초생활수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의료급여

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

분야별정보 >  복지 >  주민생활지원 >  긴급복지지원

긴급지원

긴급지원이란?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

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긴급복지지원

긴급복지지원

(http://www.gangjin.go.kr)

/www/part
/www/part/welfare
/www/part/welfare/life_support
/www/part/welfare/life_support/emergency
/www/part/welfare/life_support/basic_living
/www/part/welfare/life_support/emergency
/www/part/welfare/life_support/investment_service
/www/part/welfare/life_support/medical_care
https://kjgjjahwal.modoo.at/
/www/part/welfare/life_support/volunteer
/www/part/welfare/life_support/foodbank


지원내용

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

생계지원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

생계지원 수준(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원)
3개월

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(300만 원 범위) 1회

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곤란한 경우 주거 소요비용 지급

3개월

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비용 지급

그 밖의 지원
동절기(10~3월)연료비 : 98,000원 / 월

해산비(70만원), 장제비(80만원), 전기요금(50만원 이내) : 각 1회
1회 (연료비3회)

교육비
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

초(22.1만원), 중(35.2만원), 고(43.2만원)
1회

C O P YR IG HT ⓒ G ANG JIN-G UN. ALL R IG HT

R ES ER VED.

(http://www.gangjin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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